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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어 에 한 해양경찰  단 에 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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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우리 타  경 역에 는 업과 폭 행  등  복하는 어  단 하  한 우리  계  에

도 하고 타  경 역에  업행 는 지 않고  단  해양경찰  피해가 하고 다. 한편,  

에도 하고 해양경찰  업 에 한 단  과 에  여러  고 다. 해양에  에 한 단  

한편 는 당한 사 차  진행  당연한 가  한 지만, 러한 집행  하지 못하게 루어질 경우  쟁  

생할 가능 도 재한다. 라  본   료, 가  견해  근 사건 등  탕  우리나라 할 역에  생하는 

업 어 에 한 검 검색 나 사 차  진행 등 단 과  진행  는  하고 에 한 해결 안  

시하고  한다. 

핵심용어 : 업, 어 , 검 , , 단  

Abstract : The illegal fishery act committed Chinese fishing vessels have not been stopped and Korea Coast Guard(KCG) has been injured or killed 

by chinese fishing forces, even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control the illegal fishery and repeated violent act committed by 

Chinese fishing vessels in our Exclusive Economic Zone. Moreover, some problems in relation to the control process of KCG to suppress the illegal 

foreign fishing vessels has been exposed in spite of extensive efforts of Korean Government. Improper law enforcement of KCG in relation to foreign 

fishing vessels would cause international dispute between related states, although the control process to the illegal fishing vessels at sea is in a way 

of due law enforcement process forming a State's power.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raised during the control process which is 

including the visit and inspection of illegal Chinese fishing vessels and law enforcement process exercised by KCG and presents practical solutions 

through analyzing the related materials, professional's opinion and rec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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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론

엔해양 약  채택  에 라 해양  내 , 

해, 역, 도 역, 타  경 역, , 공해  

심해  같  공간  었고, 에 라 각 연안

 보다 훨씬 한 할 역  리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양에  새 운 달  해 원  

보고  해양   매우 가 었 , 는 어업

 chlim@mmu.ac.kr, 061-240-7229

원   에 도 다 지 않다. 

새 운 해양  질 는 래에 공해  원 에 라 

 에 여 었  어업 원  보   리에 한 

리   다  가에게도 여하 는 , 200해리 

타  경 역 도  도  어업에 한 연안  역할

 강 었다. 라  어업에 한  가들 간  

욱 청  뿐 아니라 쟁  생 가능 도 같  가하

다. 는 지 지 공해  역  연안  타  경

역  편 었  ,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도 한 200해리 타  경 역  갖지 못하  주  



리 행사  역 는 달리 실질  어   

래하 다(Choi, 2000). 우리나라  본   타  

경 역  포하  또한 각 가간에 어업에 한 

 체결하고 다.1) 그러나 동 들  어업 야에 한

 것  타  경 역에 한 경계  하지 않고 

간 역, 역  과도 역과 같  첩 역  

함  여  복 한 할  지하고 다. 

 해, 통  어업질  새 게 도  어업질  간

 란  재하고 또한 새 운 어업질 가 벽  립

 지는  어업  간  쟁과 같  여러 

 가 생할 개연  다고 할  다.

지 지 우리 해양 할 역에  연안  어업  

  규  하여 업하는 어업2)  지

 재하여 , 특  근에는 우리나라 타  경

역에  업   어 들  단 하는 과 에  

원들  도끼, , 쇠 프  삽 등 각   사

하여 해양경찰 에게 ㆍ경상  거나 심지어는 살해하

는 등과 같  가 생하고 다. 우리  타  경

역 등 할 역상  업 들  갈  포 ㆍ 직

ㆍ  는  보 고 어 에 처하여 우리  

   집행하는 것  하나  당  과  

각 고 다. 

러한 상  해결하  한  도 여러 에

 루어지고 는 , 액  상향  담보  과

 변경 등   개 , 과   상  통해 

주  업 에 한 처  합 , 어  

업  근 하  한 합 책  , 그리고 단  

해양경찰 등  체 역량 강  등  여 에 해당한다. 그러

나  경    내  상 과 맞  산  

비가 하고 어  어 들  지  우리나라

 해양 할 역에  업  행하고 다.  억

하  해 우리 해양경찰 등  업  어  단

하여 내 사 차에 라 처리하고 다. 다만,  사

차  진행 에  규  미비 등  하여 실

상   생하고 다. 업 어  단  

 격  띠고 어   쟁  비 할  

 에 러한  해결 어야 하고 또한  

단  해   비도 필 하다. 

라  본 에 는 우리나라 할 역(특 , 타  

1) 한  1996  9월 10 , 본  1996  7월 20  그리고  

1998  6월 26 에 포하 , 재    1998  11월

한-  어업 , 2000  8월 한-  어업 그리고 1997  11

월 -  어업 등 다.

2) 어업  건  결여한 어업  처  상  는 것  

미한다.

경 역)에  생하는 업 어 에 한 검 ㆍ

검색 나 사 차  진행 등 단 과 과 하여 

는  하고 에 한 해결 안  시하고  한

다.  해, 업    규 등  하고 

단  등 사 차  실행상   하여  해결

할  는 안 등에 한 하고  한다.   

2. 불법조업 황

2.1 불법조업의 실태 및 동향 

우리 타  경 역 등에  어  업  

하고 그 양상도  폭   직 고 는 

, 특  어  4~5월과 10~12월에는 경 해역 주변에  

1  약 2,000~3,000여 척  업  행하고 다. Table 

1에  근 5 간(2008-2012) 내 해나 타  경

역에  업  해 나포  어 는 2012  

467척, 2011  534척, 2010  370척, 2009  381척, 2008  432

척 등 , 업  는 타  경 역  

 체  93 %  2033건  가  많았  다  해 

 151건에 고 다. 특 , 업  나포 어 

 어  245척에 고 는 534 에 

고 다.

그리고 근 업 어  행태는 주  주간에는 타

 경 역 에  한 후 야간에 경비함  피해 

허가  어 과 여 단  진 하여 야간에 집

 업한다. 허가 어  체  나 식별  

삭  또는 천  가리거나  허가  게시하여 업

하 도 한다. 통상  편 하여 단진  후 경비함

  악하여 어  탐색하고 경비함  근하

  단  경비함 에 하는 식 다. 그리고 

  5~6시 사   타  경 역  동하

는 식  업  한다.

2.2 불법조업 의 항 태 

우리 업  포   게 다 과 같  직

폭 , 집단행동   단 시  할  다. 

러한 업  포 ㆍ 직 ㆍ 는 에  

집행  행하는 해양경찰  등에 커다란  , 아

울러 우리  해양주   해상 안질  뜨리는 커다

란   다. 컨 , 2008  9월 23 과 25  

업  어  검 하는 과 에  원  폭 행

에 해 다  락해 경찰  1  사망하고 8  

상당하는 사건  생하거나, 2011  12월 12 에는 

업 어  단   경찰  원   에 



Section/

Years

Total

(vessels)

capture

(vessels)

EEZ TS 

breach 

Imprison Release with a 

warningTotal Unauthorised etc. vessels persons

2012 521 467 436 106 330 31 71 173 54

2011 543 534 502 170 332 32 28 72 9

2010 375 370 317 91 226 53 34 56 5

2009 388 381 358 86 272 23 60 130 7

2008 446 432 420 78 342 12 52 103 14

Source : KCG 

Table 1. Illegal Chinese fishing vessels control status

찔  사망하는 등 많  해양경찰  업 어  

단   피해  고 다.

2.2.1 조직폭력  

 지  하에 원 6-7   1-2미  , 삽, 

쇠갈쿠리, 쇠 프, 쇠 챙 , 주 만 한 리  만들어진 

근 그   등   지하고 해양경찰  고 단  

근하는  미에    러 다

  과시하고 해상계  시도  못하도  그  단

에 척하 , 승 하는 단 경찰  신체   가격

하고 갑 상에  격 한  사하  끝 지 항하

는 태 다.  어,  주 에 날 게 아  

나 나 쇠 챙  여 는다거나, 2미   막 에 

 아  창, 쇠 프, 쇠망 , 각 , 체 , 쇠 챙

, 식 , 쇠도끼, 쇠 어리 등 갖   지하

고 에 승 하 는 해양경찰공 원  승  해하  

직  폭  행사하는 태  단  경찰  사고

가 가  많  나타나는 태 다(Kim, 2008). 근에는 어

 에 철벽  하여 마  철갑  연상하게 하는 어

 하여 업  행 다(YonhapNews, 2013). 

2.2.2 집단행동  

어업 단  1척  해양경찰 검거 에 압당할 경우 

동   고  내고 같  단  지  

운 에 지원  청하여 운  주변 어  원 5-6

 가  편승시 고 다  업  20여척과 합 하여 

에  집단행동  지 하는 태 ,  검거  어

에 근하여 해양경찰 경비함  안 해역  압 하

는 어  항  차단하고 압  어  타

실   돌시  복직 지  가해 압 경찰

  원들  생  담보  압  포 하도  하는 

태  미한다. 는 해양경찰 함  능  등 

동 능  한과 집단행동  산  한 포  과  

사  시  해 하는 다(Kim, 2008). 

근에는 운  나 행    지  하에 

단  20여척  집단  해양경찰 경비함  에워

싼다거나 검 검색  나포하 는 어  나포 지 않도  

여러  쇠 프나 체   삽 등  해  하 , 심

지어는 생  앗아갈  는 창 나 쇠 챙  등  

한  검 ㆍ나포  해양경찰 들  향해  

 나포  해하는 태  나타나고 다.

2.2.3 단 시  

어  원 3-4  갑 상에  나 삽 루 등  

지하고 검 ㆍ검색  나포하 는 해양경찰 에게  

가하지만 경찰  에 승 할 경우 항  포 하는 

태 다.

3. 불법외국조업 에 한 법집행의 국내 및 국외

 근거

3.1 국 법상 근거 규  

엔해양 약상 연안   해  

200해리에 는  역, 해   하  타  경

역  할  , 동 역에 해 연안  생

과 비생 원 등 천연 원에 한 주  리(sovereign 

right)  향 하고 공 , 해양 경 보   보  그리고 해

양과학 사에 한 할 (jurisdiction)  갖는다( 56 ). 그

러나 연안  러한 한  다  가  리   

 고 하고 또한 동 약  규 에 양립하는  

행사 어야 한다.  어, 연안  생 원  탐사ㆍ

개 ㆍ보   리하는 주  리  행사함에 어 동 

약에 합하는 한도에   채택할  , 

동   하도  보 하  한 승 , 검

색, 나포  사 차  포함하여 필 한  취할  

다( 73 ). 라  동 역에  업하는 어  연안

  립  생 원  보  타  건

 하여야 하 , 어야 할 규 사항  주  각  

간  어업  통해 체 다(Choi, 2000). 다만,  



집행하  한 나포  사  경우에도 계  동  

없 는 원에 한 고(禁錮) 등  체 (體刑)  과할  

없 , 나포  체포  과 원  한 보  또는 

보   후 시 어야 한다. 그리고 

에 한  집행   공 원 나 함, 

항공 나 업 에 사 는 것  하게 시 고 식

별 가능한 그  나 항공 에 해 만 행사   

다( 224 ). 한편, 연안  집행  행사는 동 약 

111  (right of hot pursuit)  행사에 해 도 루

어질  ,  행사는 타  경 역상  어

업  한  공해상 지 하여 집행하는 

한  미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본  과  어업 에는 엔

해양 약  규 에 근거하여 어업 원  리  보 에 

한 한 사항  담고 , 각 가  에 해 규

에 한 사항  합 하고 또한 집행 에 한 규  담

고 다.3) 다만, 타  경 역에  어업에 한 연

안   단  허가어업, 어료 납  

행, 어 ㆍ어 ㆍ어 ㆍ어 에 한 지사항 , 업

보고  행, 어  내 닉과 같  어업 

행 에 한 감시ㆍ 검ㆍ나포ㆍ처  등에 하여 엔해양

약 본 에  규  하고 다(Choi, 2000).

3.2 국내법상 근거 규  

3.2.1 배타  경 역에 의 외국인어업 등에 한 주권  

권리의 행사에 한 법률 

타  경 역에   어업과 한 사항  

「 타  경 역에  어업 등에 한 주  

리  행사에 한 」( 하 “  어업 ” 라 한다.)

에 해 통 고 , 동  엔해양 약에 라 

한민  타  경 역에  행해지는  어업

동에 해 우리나라  주  리  행사 등에 필 한 

사항  규 하여 생 원  보 ㆍ 리  에 여하

는 것   한다( 1 ). 또한, 타  경 역에  

어업  산업  규  지 않고 동  

 또한 에 한 규   경우는  우

한다( 3 ). 타  경 역에  어업  하고 하는 

 해양 산  허가  아야 하 , 다만 어업 원

 보  또는 어업 (漁業調整)  하여 타  경 역 

내에 하여진 특 지 역에 는 어업 동  지 다(

4   5 ).

어업에 한  어업  집행  검사 또는 동 

3) 집행 할 에 한 규  한  어업  6   한  어업

 4   5  등 다. 

 시행  하는 사 경찰 에 하여 시행 는 , 는 

 집행  검사, 사  196  1항  규 에 하

여 사  행사하는 사 경찰 4) 그리고 「사 경찰

리  직  행할  그 직 에 한 」 5  

20  규 에  어업공 원  7  상 공 원에게 

여  미한다(  어업  6 2  동  시행

 3 2). 라   하는 경우  하고 사

경찰 (  어업  규 상 사 경찰 )  검사  지  

아  어업 , 동 에 한  또는 한 나 건

에 한  또는 그  나 타 에 

하여 , 승 , 검색  나포 등 필 한 사 차  취할 

 다( 23  1ㆍ2항).

근 동  우리  타  경 역에  행 고 

는 업에 한 강 한 재  필 에 비해 우리  

처  주변 에 비해 낮  고 또한 업

가 담보  납 할 경우 몰 한 어   어  해

야 하여 업에  경    탈하지 

못하는  해 하  해 업   액  

상향하고 몰  어  어  등  담보  납 라

도 하지 않도  개 함  어업 동  근 하

고  하 다. 타  경 역상 허가 어업  1억원에  2

억원  액  상향 고( 17 ), 에 한 

 주나 에 한 액  5천만원 하에  1억원 

하  상향 었다( 17 2). 또한, 업 가 담

보  납 한 경우 상   한 하 , 담

보  과 에  내 과  가하여 단  

실  보하고  하 다( 23  3, 4, 5항).

3.2.2 배타  경 역법 

「 타  경 역 」 5  3항에도 우리  주  

리  할  행  해   하거나 

한 가 는 에 해 계  엔해양 약상 

 행사, ·승 ·검색·나포 그리고 타 필 한 

 취할  다고 규 하고 다.  우리  타

 경 역에  리  행사하고  행할 에는 

한민  리    고 하고 한민  

 하여야 한다.

3.2.3 해양경 법 

「해양경비 」  경비 역에  해양안보  보, 안질

 지, 해양 원  해양시  보  하여 해양경비에 

4) 직  43  2항에 라 해양에  경찰  해양경찰  

미하  에 사  196  1항에  사 경찰  해양경

찰  미한다. 



한 사항  규 하여 민  안 과 공공질  지하는 

것   하고 다.  해 해양경비 본계  

립, 해양경비 동  , 경비 역별  경비사항, 해

상 검 ㆍ검색,   나포,   비 등  사  등에 

한 사항  규 하고 다. 라  타  경 역에  

에 해 루어지는 업에 한 단   사

차  진행  할  ,  해 해상 검 ㆍ검색

나   나포 등 필 한  취할  다. 

해양경비  변하는 해양  경변 에 능동  

처하여 해양안보  하고, 해양 원  보 하  해 

해양경찰  동  경비 동  하게 하고, 해

양경찰  업  행  한 해상 검 ㆍ검색,   

 나포, 해상항행 보  등  상  동 건  체

하고  하 다. 또한, 해양경찰  사  가능한 비  

 등  시하여 해양경찰   집행   차에 

라 진행 도  하는 등 상에  질   안 보 등  

주   하는 경찰 동과 다  특  가진 해양경비

에 한  근거  마 하고 다(Kim, 2012). 

3.2.4 타 련 법률 

해양에  생 는  죄  , , 마약, 해

양 염, 어업 등  각 개별 특별 에 근거하여 처

고 지만, 특별    업 어  

공 집행 해(136  1항), 특 공 집행 해( 144  1

항), 특 공 집행 해 상  특 공 집행 해 사( 144

 2항) 등에 해 단  등 사 처리  할  다.

「 사 」 211   212 에 라 죄  실행 

에 거나 실행  후   행 라고 하고, 

행  누 든지  없  체포할   에 타  

경 역에  업  하 거나 검거에 항하는 

업 어  단 할  는 근거가 다. 또한, 200

35)에 근거한 체포 상  는 경우에는 업

 단 할  는 근거가 다. 에 근거한 강 처

 아니라  나  동  없는 에 한 

색  한 색    지만, 행 나 체포

 리에 라 타  경 역에  업 나 공 집

행 해 피  등  단 할  다. 

5) 200 3( 체포) 검사 또는 사 경찰  피 가 사 ·

 또는  3 상  징역 나 고에 해당하는 죄  하 다고 

심할 만한 상당한 가 고,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가 는 경우에  하여 지 원 사  체포   

 없는 에는 그 사  알리고 없  피  체포할  다. 

 경우  한다 함  피  우연  견한 경우등과 같  체

포   시간  여 가 없는  말한다.  

  1. 피 가 거  할 염 가 는 

  2. 피 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 가 는 

「경찰 직 집행 」 10 4에는 경찰   체

포, 도주  지,  또는 타  생   신체에 한 

, 공 집행에 한 항거  억  해 필 하다고 

는 상당한 가  는 그 사태  합리  단

하여 필 한 한도에   사 할  도  규 하고 

고, 또한 해양경비  17  사  경찰 직

집행  10 4  하 도 해양경비 동  해 

 사 할  는 경우  특별  규 하여 상에  

상 과는 다  해상에  특  하고 다. 등

 나포   체포하  한 경우, 등과  도

주  지하  한 경우,  또는 다  사람  생 ㆍ신

체에 한 해  지하지 한 경우 그리고 공 집행에 

한 항  억 하  한 경우 등에  사 할  

, 또한 러한 경우에  체나 ㆍ  등 

험한 건  사 하여 경비  공격  하거나 간첩ㆍ

러  등 가안보  는  행  해

는 개  에도 공  사 할  다. 해양경찰

   규 에 근거하여 업 어 에 해 

사  할  다. 

한편, 「 직 」 43 는 해양에  경찰  염

에 한 사  하  해 해양 산

 해양경찰청  한다고 규 하여,6) 해양경찰  해양에

 해양 경  보 뿐만 아니라 경찰   직  

민   리  보   사  공공  질  지  

해 죄  ·진압  사, 경비,  경   간첩

 행, 보  집·   포, 통  단 과 해  

지, 타 공공  안 과 질 지  행하여야 한다(「경

찰 직 집행 」 1   2 ). , 타  경 역에

  어업에 해 도 해양경찰에 한 집행  

   것 다. 다만, 경찰   해행

 에 보  원  엄격  고, 라  

해양경찰  동 는 건   규 한 개별 규에 

근거하여 집행  루어지는 것  람직할 것 다.

4. 법집행상  및 개 방안

4.1 반 별 사법 처리 차 

 어업  검사나 사 경찰  동 에   

또는 한 나 건  한  또는 그  

나 그  에 한 , 승 , 검색, 나포 등 필 한 

 취할  도  규 하고 , 라  해양경찰

 업 어  , 승 , 검색  나포 등  

6) 해양경찰청과 그  직 ( 통  21908 ) 3 도 

해양경찰  직  해양에  경찰과 염  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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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andling process of cases in breach of sanction, restriction and condition.

 취하는 것  사 경찰  신   루어지는 

 에 체  사 경찰 에 해당한다. 다

만,  할 경우 해양경찰  어  단 과  

검 ㆍ검색 차  어 에 한 사 차  할  

 것 다. 

타  경 역에    하여 사  아

야 하는  어  경우  태에 라 사 처리

 차가 상 하게 집행 고 는 , 게 단  한 건

 한 경우, 허가 어업  공 집행 해 등  

하여 살펴보  다 과 같다.

4.1.1 한조건 반의 경우 

 어업 상 허가, 한  건  7)하는 경우에

는 어  할 지 압 하지 않고 에  사할 

 다. 하지 않  지 상당한 거리  

지 압 하는 것  필 한  나 안공  야

할   다. 다만, 에  담보  납 가 

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경찰 ( )  압   억 하여 

사  진행하고, 사결과 필 할 경우  청

하게 다.  도식 하  Fig.1  같다. 

4.1.2 허가 어업 및 공 집행방해 등 의 시

타  경 역에  허가 어업에 사한 어 에 

한 단   사 차  진행  경우, 나포  어  할 

 압  시간  지 않  경우에는 행  체포

한 후 48시간 내에 사후  청 할  다. 그러

나 타  경 역에  업  한 어  나포하

여 할 지 나포하  해 는 많  시간  어 

48시간  과 는 경우도 생한다. 나포  어  압 에 

많  시간  는 경우 , 공 집행 해 가 

특  가능한 경우에는 나포에  압 지는 업 

에 한   규 에 해 ‘필 한 ’  해 하여 

 동행  할 항 지 압 한 후에  체

포  48시간 내 사후  청 한다. 다 , 

허가 어업  공 집행 해 등   특  가능한 

7) 컨 , 업 역, 업 간, 어   어 , 업 지, 역 통보, 

재  , 허가 시,  비   지, 어창   

 지, 어 실 , 어   등   미한다. 

경우에는 할 지  어  압  업 에 

한 ‘필 한 ’  해 하고 압  후 허가 어업  공

집행 해 등 에 한 사 후 사  청

할  다. 다만, 업  나포하여 압 하고 

에 억 하는 사 차  격에 해  없  가능한 것

지에 한 란  재한다.

4.1.3 담보  납부에 른 사법 차의 진행

 어업  23  4항  엔해양 약 73  

2항  공 집행 해 등  행  없  업  행

한 에 해 는 주가 담보  또는 담보  공  

보 할  는  할 경우 지체 없  나 그 

  하고  하여야 함  규 하고 

다. 에 라 담보  납 할 경우 업 어  

 하거나  하여야 하 , 검사는 피 에 

해 담보  상당액  액  약식 하고 원  약

식 에 해   나. 담보  납 한 

 등 가 본   에 약식  공시

달  통해 다. 

담보  납  거 하거나 담보  납 할  없는 경

우에는 과  들  하여 재  진행 , 

 탁 리 후에 주가 할 경우에는 탁 리비

 징 한 후 다.

다만, 엔해양 약   어업 상 담보  미납 

  는 규 어 지 않 에도  리  

실  어 움 등  하고 다.

4.2 사법처리상의  

4.2.1 박에 억류  장 등 반자의 사소송법상 지  

타  경 역에  업  한  어 에 해 

 어업 에  , 승   검색하여 나포한 후 

할  압 하여 사  진행하는 동안  내에 

억 어 신체 가 한 는  비 한 원들  

사 상 지 가 하지 않다. 실 상 는 들  미

체포  취 하여 사  진행한 후  청

하고 지만 실질   약하여 에 억 하고 

어 행  체포  보고 사 상  차 규  

해야 한다는 란  생한다. 



타  경 역에  어업에 해 행  체포  

경우 사 상  규 에 라 체포  통지, 48시간 

내   청   미란다 원  등 사 상 원

 하여야 할 것 다. 그러나 거리  압  필 한 경

우에는 압  시간  48시간  과하는 사 도 고, 에 실

상  동행  지 압 하여 체포  하는 

식  취하게 다. 또한, 행  체포 지 않고 어

업    동행하는 경우에도 거리  항해하여 

지 상당 시간  고, 에 도착하여 사 후 

 청 하 지 계  에 억 다. 러한 과

에   등  지 가 사 상 체포 가 아

님에도 실질  들  신체   한하는 결과

 생시 다. 

업  에 억 시킬  는 근거는  어

업  시행  8  1항에  것 , “검사는  23  

1항에 라  또는 그  나 그  

 나포하거나 억 한 경우에는  과 

림 산식 에게 다  각  사항  지체 없  통보

하여야 한다.”고 규 하여  등 타 에 한 억

  어업  23  1항에  ‘ 나 그  

에 한 , 승 , 검색, 나포 등 필 한 ’에 포함

시 고 다. 에 실 에 도  등  미체포  

간주하고 에 억 시 는 것에 해 ‘필 한 ’  해

하여 사 처리 차  진행하고 다. 다만, 억 는 얼마나 

랜 시간 동안 루어질  고, 억  는 어 고, 

 통 하  한 도는 엇  는가 등 억 에 한 

체  건  에 규 어 지 않  상 에  억 가 

당하게 거나 악  경우 원들   해  

 다. 억 가  행  한  도망 나 거

 하  한 것  아니라,  보 처  해상에

 나포  과 함께 압   등 식   또는 상

 차  거 지 않    리 차원에  보

하  한 것  해한다고 하 라도 실  상에는 여

 보  차원에  란  생할 여지가 다(Noh, 

2013). 또한, 실   하는 사들  경우에도 에 

한 견해가  하는 것  아니 ,8) 는 에  

8) 2001. 10. 21 주해양경찰  담보  납 거  어 에 한 

 청 에 한 주지 원  나포시  48시간  경과  

  거 하 지만, 나포  압  타  경 역에  

어업 등에 한 주  리  행사에 한 상 ‘필 한 

’라는 검찰  경찰  견  하여  하 ( , 

“ 어  어업 사건  실 상 ”, 주지 원 주가

원 포지원 어  어업사건  미나 료, 2013, 10쪽). 

또한, 2013  6월 주지 원 포지원에  개  “ 어  어

업사건  미나”에  주  한 사  해당 원  담당

사 그리고 주지 원 항 담당 사 등   원  체포시

 산  는 질 에 각각 다  견해  시하 다. 

업 어  단 하여 사 차  진행하는 해양경찰

에게도 매우 란 러운 다. 라  비  업 

어   등  나포  압 하여 에 억

한 상태  사  하여  청 하는 것  사

상  필 한 강 처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

라도 억 가 합리하게 간  연 다거나  

해  여지도  고 하여 억   격, , 

, 한 등  체  규   어업  등에 시하여 

 해결할 필 가 다. 특 , 러한 는 

나 본 등 근 가   쟁  비   는 

여지도  에 체 고 할 필 가 다. 또한, 

 비가 체계상 가능한 경우라고 한다  사  

지 하는 검찰청  규  하는 것도 하나  안   

 다. 

4.2.2 불법조업 의 몰

개    어업   행  한 가 하

거나 지하는 어   그 , , 어 (漁具) 또는 그 

 어업 동 등에 사 한 건  몰 할  도  규

하고 었지만, 담보 나 담보 공 보 가 공 는 경

우 나 타  하고   압  

하여 담보 만 납 하  어  처 하여 경  

 보지 않게 는 합리  생하 다. 에  

어업   23  3항 1  내   “ 나 그  

압 ”   신 “ ”   개 하고, 동  

4항  내   “압 ”에  “ ”  개 하여 압  

하지 않게 개 하 다.   

 어, 엔해양 약   어업  담보

 납 지 않  경우 업  한  하여야 

할  규 하고 지 않지만, 실 상   어  

계  억 하거나 압 하지 않고 주 에 해주고 

다. 는 리 비 나 후 생할  는 처리 비 에 

한 담에  라고 할  다. 다만, 러한 실

행  어  타  경 역내 어업  근

지 않게 하는 하나   고 다. 라  담보  납

지 않  경우라고 하 라도 결   지 

 어  계  억 하거나 압 하여 주에게 실질  경

 담  지우는 것  람직해 보 다. 

4.2.3 불법조업 의 검 검색

검사나 사 경찰   어업 에   또는 

한 나 건  한  또는 그  나 그 

 에 하여 , 승 , 검색, 나포(拿捕) 등 필 한 

 취할  다. , 해양경찰  사 경찰  



업 어  단 하  해    시  

후 검 ㆍ검색  할   다. 

해양경찰  어  단  차는 검 ㆍ검색  해 

 신 에 규   신 에 한 과 통신에 

한 검 통보 후 승 사가 루어진다. 후에는 사

차  진행  해 에  담보  납 하든지 할 

 어  압 하여 억  시  상태에  담보  납  

시 지 항  통 하여  사  시행하는 차  어

진다. 승 사  해   어업  시행규  27 에 

포함   통해  하게 는 ,  

지 아니한   또는  1억원 하  

에 처하게 다(  어업  17 2).

한편, 해양경비 에는 해양경찰  해양경비 동  특

 등9)에 하여 주  사  합리  단하여 

상당한 가 는 경우 해상검 검색  실시할  다고 

규 하 , 해상검 ㆍ검색  약 나 습 에 

라 실시하도  규 하고 다. 해상검 ㆍ검색  당한 

사  없  거 , 해 또는 피한 에게는 300만원 하  

과태료  과한다. 엔해양 약상 해상검 ㆍ검색에 

한 규  컨  타  경 역에  연안   시

행하  해 행할  도  규 하고 고( 73 ), 또한 

공해상에  검  행사할  는 경우  해 , 

, 허가 ,  ,   등에 해 함  

행할   110 에  규 하고 다. 그러나 73

 1항  체  해상검 ㆍ검색  에 해 는 아

런 규 도 시하고 지 않고, 110  검 에  

 해상검 ㆍ검색에 한 차  시하고 다.10) 다만, 

동 규  내  해상검 ㆍ검색 차에 그  

는 것  실  하지 않  것  보 다. 라  

 규   해  해상검 ㆍ검색 차

9) 12 (해상검 검색) 해양경찰  해양경비 동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에 하여 주  사  합리

 단하여 상당한 가 는 경우 해상검 검색  실시할  다. 

다만, 에 한 해상검 검색  한민  체결·비 한 약 

또는  승  규에 라 실시한다.

  1. 다   항행 안 에 지  주거나 진  등 항행상태가 

하지 아니하고 상  항  탈하여 운항 는 등

  2. 량 나 그   또는   에 사

고 다고 심 는 등

  3. 내   한민  체결·비 한 약  하거나 행

가 생하  하고 다고 심 는 등

10) 함  당해  게양 에 해 할  고,  해 

에 해  지  하에  견할  다. 검열 

후에도 가 남아 는 경우는 가능한 한 신 하게 그  내에  

재 사  행할  다. 함  당해  가 없고, 가 당

 어 한 행동도 하지 않  경우 실  해에 하 보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시에는 역 에 사하는 사실   시하고 

당하게 허가  과 항공 에도 다. 

가 하여질 필 가 다. 

또한, 해양경비 상  해상검 ㆍ검색과  어업 상

 에 한  돌  에 해 도 검 할 

필 가 다. 해상에   에 한 검 나 

심검  등 검 ㆍ검색  강 처  아니  라  강

   없다(Kim, 2008). 는 경찰 상 「경찰

직 집행 」 3 에 포함  ‘ 심검 ’에 해당하는 , 

행 청  과가 아니라 심 에 한 사  격

  많  내포한다고 할  다(Choi and Jung, 2012). 심

검  강 처  아니고 라   지닌 사  

에 한  처 하지 않고  고 할  해상검

ㆍ검색에 한 당한 사  없는 거 , 해 또는 피한 

에 해 과태료  과할  는지  생한다. 다만, 

동 규  해상에  특  고 하여 상 경찰 직

집행 과 다  내  규 하  했다 , 해상검 ㆍ검색  

당사  동  없 도 할  다고 시한다거나 또는 해

상검 ㆍ검색  건 등     하여  해

할 필 가 다. 또한,  어업 상  행

상 ‘하 (下命)’  볼 경우,  같  행    

근거가 심검 과 같  한 상태에  단지 에 한 

  처 할  는지에  생한다(Choi 

and Jung, 2012).  어업   에 한 

검  격  강하  에 해상검 ㆍ검색과  차 가 

다고 평가하 는 지 않다. 라  해양경비  13 가 해

상검 ㆍ검색  피하  해 도주하는  나포하  

해  행사할  다고 규 하 ,  같  

 에 해 는 아 런  규  고 지 

않고 는 것   어업 상 에 한 처 과 

평 에 어 난다. 그리고 만약  어업 상 

 해양경비  12  해상검 ㆍ검색 거 , 해 피한 

것에 해당한다  는 1억원 하   고 후 는 

300만원 하  과태료가 어 평  가 다. 

러한  해결하  해  해상에  해양경찰  직

 특  감안한   엄격하고 한 개  업  

행 어야 하 , 는 헌 과 사 상 주  강

처  원   고 한 업 어야 한다.

4.2.4 추 권의 행사

타  경 역에  우리  하고 해양경찰  

단  피하  해 도주하는 업 에 해  

행사   다. 해상에  심검 에 하지 않거나 

 하여 도주할 경우  행사하여 해당 

 나포하고 사 차  진행하게 다. ,  ‘

 연안  내 , 도 역, 해, 역, 타  



경 역 또는 상에  연안   하고 도

주한다고 믿  만한 한 가   연안  함

나   등   당해 할 역에  공해

지   나포하여 재  해 연안 에 도할  

는 리’ , 연안 에 한 할 역에 한 할  행사  

실질  보 해주는 도 과 동시에 공해상 

주 에 한  는 도 다(Choi, 2008). 

 근거 는 엔해양 약 111   해양경비  

13  들  다. 근 지는 엔해양 약  행

에 근거하여 만  행사 었   감안하 , 해양

경비 에 규  포함한 것  우리 할 역  경비  

해 매우 한  해야 한다. 해양경비 에 

 해상검 ㆍ검색에 지 않고 도주하는  그리

고 해양경비 역에  는  내    

행 가 생하  하고 다고 실시 는 상당한 가 

는 에 해  행사   ,  행사

 체   엔해양 약  하고 다. 그러나 

엔해양 약상   립 건 라 할  는 

  , 피  ,  주체,  개시 건, 

 계 과   그리고 실 ( ) 행사  

 등에 해 여  많  란  재하고 고, 특  

 행사 나 피     해  등에 

해 는  행상 많  란11)  생시 고  에 

에   행사하여 어  나포하는 해양경

찰  에 는 여   재한다.  행

사 시 못   사    쟁  생시킬 

도 고, 라   행사에 한 건에  

사  등  체  매뉴얼 등   시 해 보 다. 많  

업  도주하고  나포하  해 많  해양경찰 

함   행사한다는  감안하여, 에 한 

시행  단  해양경비 상 근거 규 만 어  행  

라하도  할 것  아니라 컨  「 어  단 업  매

뉴얼(2010)」과 같  한 근거 규 나 매뉴얼  

 필 할 것  단 다. 또한, 비   행사하는 

경우   고 하 라도 필 한  쟁 등  

미연에 지하  해  어업  23 에 규  것처

럼 검사  사  지  아  행사(특 , 사

)하게 한다거나 또는  행사에 해  지식

 가진  가  트워  하여  행사 

시  사항  신 하게 질 할  는 체계  하는 

것도 가  안    다.

11) 컨 ,    사  피  몰하 다거나, 피

 가 공해 에도 하고 내에  라는 

 에 한  행사한다 가 하는 등  란  엔해

양 약에  하게 규  지 못한 다. 

5. 결 론

새 운 해양질  도 에 라 에 비해 해진 

할 역  각 연안 에게 허 고, 에 라 우리나라  

비 한  가가 에 합하는 해양 할 역  

하고 다. 다만, 새 운 해양질 는 본질  해양  

하는 것에만  맞 어  는 것  아니라 해양  

보 라는 에 도 여러 도가 강 고 다. 특 , 

타  경 역상 어업  는 재  살아가는 우리  

에  그 는 것  아니라  하고 보 해  후 에

도 남겨야하는 한 원 라 할 것 다. 

그러나 해양경계가 하지 못한 상 에  웃 가  

어업  맺고, 에 라 어업 질  지  해 

하고 지만 여  많  어  우리 해역  하여 

어업에 사할 뿐 아니라 행  단 하는 공

에 해 폭 고 야만  행  질 않고 다. 다

만, 그러한 행 가  행 라 할지라도 그 단 에 

어 는  쟁  생하지 않   도   체계 

 도  비하고 하지 않   없다. 에 본 

에  타  경 역에  업  단 하는 과 에

   거나 었   하여 

안  시하고  하 다. 에는 해상에  단 어  

압 는 원  사 상 지   해결하  해 

억 라는  에 해 체  건  여하는 규  

 필  고찰하 고, 업    행

 지  검 하 , 상  경찰과는 차별  

어야 하는 해상검 ㆍ검색   에 해 

과 안  시하는 것 등  포함한다. 다만, 러한 업  

단시간에 루어 질  는  아니고, 단 주체  해

양경찰뿐만 아니라 사  지 하는 검찰  지  

 어야 할 것 , 또한 원도 업  단

실  직시하여   등과 같  에 통  

할 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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